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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. 11.29

내무위원회

1 심사경과

. 가  제  출 :자 달서구청장

, 나  제출일자 : 94. 11. 10

. 다  회부일자 : 94. 11.24

. 라  상정일자 : 94.11.28

2. (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:  재무과장 )김낙흠

. 가 제안이유

 관서당경비의  물품매입품의  요구생략  조항을  삭제하고  불용품  매각시  감정액을 ,상향조정

 물품출납원  및  분임물품  출납원의  법정장부 , 축소  비품구분  단가를  상향  조정하고자 .함

. 나 근거법령

 지방재정법 100  제 조  및 111 3  제 조제 항과  동법시행령 96 2 , 제 조제 항 124  제 조 및

 제 161  조제 2항

. 다 주요골자

0  관서당경비의  물품매입품의  요구생략조항 (  삭제 안 8 )제 조

0  불용품  매각시  감정액 500  만원이상에서 1  천만원이상으로 (  상향조정 안 17 4 )제 조제 항

0  물품출납원  및  분임물품출납원의  장부중  소모품대장  삭제하여  법정장부 축소

(  안 24 )제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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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직  할시  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 )  안 심사보고서



14 ( 31  를 르 - H2H )◎료

 품종구분  기준의  비품  취득단가가 5  만원  이상에서 10  만원  이상으로  상향 조정

(  안  별표 1)
03. 

 전문위원 ( 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)백창기

0  녈 ( )  조례중개정조례 안 은  시  준칙에  의거  구  실정에  맞게  개져한  것이며  본 개정조레

 전반적인  사항을  볼  때  관서당  경비의  물품매입품의  요구생략조항을  삭제하여  업무의 일

 관성을  기하게  하였으며  불용품  매각시  감정액을  상향조정하여  감정수수료  비용을 절감시

 키고  출납인의  비치  장부를  축소  및  비품취득단가  상향조정으로  업무의  효율성을 기하였

 으므로  본  조례  개정안은  타당하다고 .사료됨

4. 토론요지

0  불용품  매각시  감정액  기준을 500  만원  이상에서 1  천만원  이상으로  샅향  조정하므로 끽환

 적인  기준을  마련하여  시행토록 .바람

5.  수정안  요지 : .없음

5,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 반대 I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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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  첨  부 :  대구직할시탈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(  다음  페이지에 )계속



( 31  로 르 - H2D: ) 따료 IS

8 (  제 조 물품매입  둥의 )요구

fil 싻 )

17 (  제 조 불용품의 ) 매각 ~ ( )◎ ◎ 현행과같음

 ④ ‥‥‥‥

 단가 1천만익

8 (  제 조 물품매입  둥의 ) 요구  물품을 , 매입 수

, 리  제조할  필요가  있을  때에는 주관과장은

 물품출납원을  거쳐  경리관에게  규칙이 정하

 는 , 물품매입 , 수리 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

 여  요구하여야 . 한다 , 다만 관서당경비로

 물품을 , 매입 , 수리  제조코자  하는 경우에

 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17 (  제 조 불용품의 ) 매각 ~ ( )① ③ 생략

 ④불용품을  처분하는  때에는  시가를 참작

 하여  그  매각가격을  결정하여야 . 한다

, 다만 3  제 항  각호의  규정에  따른  총량중 매

 물품당  장부상  취득가겪이  단가 5백만원이

 상인  물품으로서  재활용이  가능한 물품에

 대하여는  영 96 2  제 조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감

 정업을  영위하는 (  법인 이하 " "감정기관 이라

) 한다  감정평가액을  참작하여야 . 한다

~ ( )⑤ ⑧ 생략

24 (  제 조 물품출납원의 ) 장부  ① 불품출납원은

 규칙이  정하는  서식에  의거  다음의 장부를

 비치하고  정리하여야 . 한다

1.  물품수입  및 출납원장

2.  비품출납  및 운용카드

3.  물품카드 둥록부

4. 소모품대장

~ (  ⑤ ⑧ 현행과 )같음

24 (  제 조 물품출납원의 ) 장부  ① ‥‥‥‥

Ir

.H

3. '

4. (삭 f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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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·  구조문  대  비표



16 ( 31  로 르 -3f2fi )뗘요

(  ② 별표

11  물픔의  품종  상태 구분

0  물품의 (  종류 현행과 )같음

0  품종구분 기준

(1) - 비품 ①

10  ② 만인
이상

5. ③

도서대장

 ⓒ  분임물품출납원은 1  제 항의  규정에 의한

 장부중  비품출납  및 , 운용카드 ,소모품대장

 도서대장을  비치하여야  하며 11 2제 조의 의

 규정에  의한  정수물품에  대하여는 비품출납

 및  운용카드에 " "  정수물품 이란  고무인을 찍

 어야 . 한다

C  별표 13  물품의  품종  상태 구분

0  물품의 ( )종류 생략

0  품종구분 기준

(1) - 비품  ①내용연수가 1  년이상의 물

 품으로서  소모성  물품에 속하

 지  아니하는 물품

 ②내용연수가 1  년 미만일지

 라도  취득단가가 5  만원 이상

 의 물품

 ③기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

 정한 물품

(2) ( )소모품 이하생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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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(  소모품 현행과 )같음

, ( 311),삭


